
[별지 제12-6호] 계속입원조치 통지서(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
                ☑ 입원연장 통지서
                □ 계속입원조치 통지서
※ □에 √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환 자
성 명 불상(남대문불상) 생년월일  미 상

주 소  미상

최 초 입 원 일  2015. 07. 25.

입 원  기 간  2015. 07. 25. ~ 
 계속 입원 사유
 와해된 언어와 행동,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2015. 07.25부터 은평병원에서 입원
치료 중임. 환청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높아 보호병동에 
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  「정신보건법」 제24조제5항ㆍ제25조제8항ㆍ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
제14조제5항ㆍ제15조제4항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 입원조치 하였음을 
알려드리며, 귀하는 「정신보건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
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
드립니다.

2015년 10월 27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

 불 상 귀하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